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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
◉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- 688호

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(정읍수성 A-1BL)

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35조 제1항 및 「주택법」 제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성 A-1BL 공공주택

건설(행복주택)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8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(변경없음) : 정읍수성 A-1BL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

2. 사업시행자(변경없음)

구분 기 정 변경 비고

사업시행자의 명칭
및 대표자 성명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전라북도 정읍시 시장 이학수

좌동

주 소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

좌동

3. 사업개요(변경)

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

가. 대지위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524-25, 524-20번지
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

1065번지

확정측량에
따른
지번변경

나. 사업면적 3,390.00m² 3,355.40m² 감 34.60

다. 대지면적 3,390.00m² 3,355.40m² 감 34.60

라. 연 면 적 9,339.94m² 좌동 -

마. 사업규모
아파트 1개동 (행복주택 98호, 지하1층~지상18층)

및 부대‧복리시설, 업무시설(1~3층)
좌동 -

바.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-

사. 사 업 비
23,587,826천원

(주택도시기금 4,991,140천원)
좌동 -

아. 사업기간 2020. 12. ～ 2023. 12. 좌동 -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

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: 변경없음

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: [붙임1] (도면생략)

나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변경없음
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(063-230-6301)에 비치

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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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. 용도지역/지구 결정 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없음)

가. 교통시설(변경없음)

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 

구분
도 면
표시번호

구 역 명 위 치
면적(㎡)

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변경 ①
정읍 수성 공공주택지구
지구단위계획구역

정읍시 수성동
1065번지 일원

3,390.0 감)34.6 3,355.4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 

도면표시
번호

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

①
정읍 수성
공공주택지구
지구단위계획구역

•위치 : 정읍시 수성동 1065번지 일원
•면적 : 3,355.4㎡ (감34.6㎡)

•지적 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
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

4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․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·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: 해당없음

나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해당없음

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도면
번호

가구
번호

면적(㎡) 획 지
비고

기정 변경 번호 위 치
면적(㎡)
기정 변경

변경 ①-1 ① 3,390 3,355.4 1
정읍시 수성동
1065번지 일원

3,390 3,355.4
복합용도

(공공청사 및 공공주택,
근린생활시설)

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배치, 형태, 색채,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

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5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– 게재 생략


